
○ 직무 개요

○ 직무 목적

○ 직무수행 내용

○ 직무 요건

직책 상임 조정위원 소속 의료분쟁 조정위원회

목적

다양한 법률지식 및 조정ㆍ통합능력을 보유한 법조 전문가를 임용하여 

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⌟ 제20조, 제23조에 

따른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

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⋅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

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

내용

● 조정부(5인 구성)*의 장으로서 조정기일 개최, 운영에 관한 사항 

 * 법조인 2명, 의료인 1명, 소비자권익위원 1명, 교수 1명

● 당사자 합의유도 등에 관한 사항

●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에 관한 사항 

●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

● 조정조서,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  

● 그 밖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

구분 상세내용

자격기준 ●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

필요지식

●「민법」,「민사소송법」,「민사조정법」,「중재법」,「의료분쟁조정법령」

등 다양한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

있는 전문 지식

● 조정ㆍ중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 

필요기술

● 조정부장으로서 조정기일 진행 및 타 부서와의 협업 등을 위한 의사소통 

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

● 조정조서, 조정결정서 작성 등을 위한 문서작성 능력

● 조직성과 제고 및 구성원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, 소통능력

직무수행태도

●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정성

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규정 준수 등 올바른 직업관

●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대내외 협업, 의사소통 태도

채용 직무기술서


